
 

 

 

 

 

 

 

 

 

 

 

 

 

 

 

 

 

 

 

 

 

 

 

 

 

 

제27호 

 

행정명령 

 

올버니, 브룸, 카유가, 셔냉고, 컬럼비아, 코틀랜드, 델라웨어, 더치스, 에섹스, 풀턴, 그린, 해밀턴, 

허키머, 루이스,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오논다가, 온타리오, 오렌지, 오위고, 옷세고, 퍼트남,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스카일러, 세네카, 설리반, 티오가, 톰킨스, 얼스터, 워런, 워싱턴, 

웨인, 예이츠 및 인접 카운티 등에 대한 주 비상사태 선포 

 

2023년 3월 13일부터 노리스터가 올버니, 브룸, 카유가, 셔냉고, 컬럼비아, 코틀랜드, 

델라웨어, 더치스, 에섹스, 풀턴, 그린, 해밀턴, 허키머, 루이스,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오논다가, 온타리오, 오렌지, 오위고, 옷세고, 퍼트남,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스카일러, 세네카, 설리반, 티오가, 톰킨스, 얼스터, 워런, 워싱턴, 웨인, 예이츠 및 인접 카운티 내에서 

대중교통, 유틸리티 서비스, 공중 보건, 공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풍은 넓은 지역에서 도로 폐쇄, 여행 중단, 정전,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손상을 초래하여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최대 3피트의 강설, 진눈깨비, 최대 풍속 45 마일의 돌풍, 해안과 호수 

연안에 범람을 발생시킬 것으로 에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3일 오후 8시부터 올버니, 브룸, 카유가, 

셔냉고, 컬럼비아, 코틀랜드, 델라웨어, 더치스, 에섹스, 풀턴, 그린, 해밀턴, 허키머, 루이스,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오논다가, 온타리오, 오렌지, 오위고, 옷세고, 퍼트남,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스카일러, 세네카, 설리반, 티오가, 톰킨스, 얼스터, 워런, 워싱턴, 웨인, 예이츠 

및 인접 카운티 등에 대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3년 4월 12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9조 제2-B항에 따라, 본인은 공공 보건, 안전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2023년 3월 13일 오후 8시를 기해 뉴욕주 종합 비상 운영 계획(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의 시행을 명령하고, 미국 적십자사에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와 

개인이 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합니다. 

 

또한, 이 선언은 연방 자동차 안전 규칙(Federal Motor Carrier Safety Regulations, FMCSR) 

제390장부터 제399장까지 구제를 규정하는 49 C.F.R. 390.23(a)(l)(A)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도로 

청소 인력이 뉴욕주 전력 복구 인력이 서두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연방차량운송업안전규칙(FMCSR)의 경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법률이나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그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관한 법 제2-B조 29-a절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이러한 법률,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준수가 재난 위기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본인은 이에 본 행정 명령 발효일로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다음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97-G장: 재난 위기에 대응 및 복구함에 있어서 음식물, 물자, 

서비스, 장비의 구매, 또는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 개인, 기타 민간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주 재정법 112장: 주 헌법의 제I장 제V조에 모순이 없는 범위 및 주정부 계약에 대한 추가 

작업, 장소,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주 재정법 조항 163 및 경제개발법 조항 4-C.  

 

• 재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의 계약에 설계와 시공 용역을 통합하거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까지, 주 재정법 조항 136-a. 

 

• 비상 계약 수여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고속도로법 조항 38(1), (2), (3),  

 

• 다른 관할구에 타당하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차량 등록, 장비 및 규격 요구사항으로부터의 

면제가 그러한 차량이 긴급 사태의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차량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375, 385 및 401조,  

 

•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에 표준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공공청법 제359-a조 및 제2879조, 

 

• 도로, 고속도로 및 거리에서 교통 및 차량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조항 24, 고속도로법 조항 104 및 346, 차량교통법 조항 

1602, 1630, 1640, 1650 및 1660, 운송법 조항 14(16), 빌리지법 조항 6-602 및 17-1706, 

일반도시법 조항 20(32), 2급도시법 조항 91, 그리고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21의 섹션 107.1. 

 

 

2023년 3월 13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